
남북협력기금 운용현황

2004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올해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운용 규모는 1조 1,381

억원으로 남북협력사업에 5,995억원, 경수로사업에 5,386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.

6월 30일 현재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총 1조1,381억원중 32%에 해당하는 3,645억원이 집행되

었다.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, 이산가족교류지원 16억원,인도적지원 135억원, 경제분야협

력기반 조성 257억원, 자재장비 및 식량차관 336억원, 교역 및 경제협력자금대출 97억원 등 사

업비로 841억원, 기금관리비로 3억원을 집행해 남북협력계정에 총 844억원이 사용되었으며, 공

자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,091억원, 공사비 대출에 710억원을 집행해 경수로계정에 총 2,801

억원이 사용되었다.

('04. 6월 현재, 단위:억원)

한편 남북협력기금은 집형절차는 다음과 같다.

남북협력기금 지원 신청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, 남북간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자 및 남북

교역이나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업체 등이 할 수 있으며, 정부도 철도·도로연결공사 등 당국간

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발의할 수 있다.

기금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통일부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지원을 결정하고 있다. 관련 규

정에 따라 일정 경우 관계부처 협의후 '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'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기금지원

을 결정하고 있다. 지원규모가 크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기금사용 전에 국

회에 보고해 오고 있다.



기금지원 결정·집행단계는 구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·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

고 관계부처 협의 후 통일부가 결정·집행하는 단계는 3억~5억원 범위의 인적왕래지원 및 사회

문화 협력지원의 경우에 해당하고,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업심사 후

통일부가 결정·집행하는 단계는 3억원 미만의 인적왕래지원 및 사회문화 협력지원, 5억원 미

만의 교역분야 손실보조약정 또는 손실보조금지급 및 20억원 미만의 경협분야 손실보조금 약정

또는 손실보조금지급의 경우이다.

<정리 : 김영임 통일부 기자>


